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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모욕'  정유라 1심 징역형 집유에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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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씨의 1심 판결에 검찰과 정씨가 쌍방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 정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도 이튿날인 14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인 정씨는 2023년 지인에게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또 2025년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정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 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

고받으면서 풀려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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